
 勞務法人 두레                             Tel :（02）2633ー3633　Fax : (02) 2633-4249
- 1 -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는 경우 

해당 인력(근로자)의 법적 사용자는 누구인가?

1. 서설

사업장에서 간혹 인력(근로자)수급이 어렵거나 긴급히 인력(통상 일

용근로자)이 필요한 경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향후 해당 인력(통상 일용근로자)이 고용노동

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시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직업안정법 제2조의 2(정의) 

1. <생략>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

(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

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 4. <생략>

5.“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 9. <생략>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다2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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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

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

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

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

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

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

는 안 된다.”

4. 인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사용자가 되어 법적책임 부담

;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력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업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음.

1)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업무의 편의상 해당 인력(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일당)을 사용업체

의 업무편의 상 인력공급업체에 임금을 지급하고 인력공급업체가 인력

소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인력(일용근로자)에게 지급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업체가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인력이 향후 사용업체로부터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받지 못하거나 나아가 형식적 일용직으로 사용(실질에서는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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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해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될 수 있으며,

3)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사용하던 중 해당 인력이 마음에 들

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용업체가 해당 인력을 사용 중단(해지) 시에는 

형식적 인력사용(실질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성격으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인력사

용업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바 인력운영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끝.

제427호

2021. 12. 27.

노무법인 두레 


